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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86호 경  상  북  도  보 2025. 11. 24(월)

경상북도�고시� � 제2025-449호

하천점용(공작물 설치) 변경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25.  11.  24.

경 상 북 도 지 사

하천명
점용

목적

사업개요 및 

점용면적
위 치

점 용 자
점용

기간
주 소 성 명

당초

지방하천

(석천)

교 량

신 설

<백화교>

L=140.0m, B=10.5m

(영구 2,392㎡)

(일시 1,825㎡)

상주시 모동면

수봉리 695번지

외 3필지

상주시

 상산로 223
상주시장

(영구)

허가일로부터

~ 영구,

(일시)

허가일로부터

‘28.7.31.
변경

당초

지방하천

(석천)

교 량

개 체

<무명교>

L=118.0m, B=7.5m

(영구 2,539㎡)

(일시 1,450㎡)

상주시 모동면

금천리 643-1번지

외 6필지

상주시

상산로 223
상주시장

(영구)

허가일로부터

~ 영구,

(일시)

허가일로부터

‘28.7.31.
변경

※�계획홍수위�변경에�따른�형하고(여유고)�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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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86호 경  상  북  도  보 2025. 11. 24(월)

경상북도�고시� � 제2025-450호

사방지 지정 고시

  「사방사업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방지를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방지 지정 내역 : 붙임 내역과 같음

2. 사방지 지정 사유 : 2025년도 사방사업 시행(변경 추가지정)에 따른 

사방지 지정

3. 사방지 지정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 게재 생략한 사방지 지정 지형도면은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산림

사업과 (☎054-778-3891~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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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86호 경  상  북  도  보 2025. 11. 24(월)

경상북도�고시� � 제2025-451호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사방사업법」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지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방지 지정해제 내역 :『붙임』내역과 같음

2. 사방지 지정해제 사유 : 2025년도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사방지 

지정해제

3. 사방지 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4. 게재 생략한 사방지 지정해제 지형도면은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산림사업과(☎ 054-778-3891~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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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86호 경  상  북  도  보 2025. 11. 24(월)

경상북도�고시� � 제2025-452호

제5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 고시

(영덕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9조제7항에 따라 영덕군 사업구역의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경 상 북 도 지 사

 ❍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

(단위� :� 대)

사업구역 택시면허대수 확정총량대수 초과대수

영덕군 66 19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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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86호 경  상  북  도  보 2025. 11. 24(월)

경상북도�고시� � 제2025-454호

하천점용(공작물 설치)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  11.  24.

경 상 북 도 지 사

연번 하천명
점용

목적

사업개요 및 

점용면적
위 치

점 용 자
점용

기간
주 소 성 명

1
지방하천

(한천)

교 량

재가설

<우탑교>

L=42.0m, B=6.0m

(영구 341㎡)

(일시 3,603㎡)

경상북도 예천군 

은풍면 탑리 

446-1번지 일원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수

(영구)

허가일로부터
~

영구,

(일시)

허가일로부터

‘27.12.31.

2
지방하천

(한천)

교 량

재가설

<탑2교>

L=42.0m, B=5.0m

(영구 278㎡)

(일시 2,097㎡)

경상북도 예천군 

은풍면 탑리 

356-3번지 일원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수

(영구)

허가일로부터
~

영구,

(일시)

허가일로부터

‘2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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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86호 경  상  북  도  보 2025. 11. 24(월)

경상북도�고시� � 제2025-455호

사방지 지정 고시

  「사방사업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방지를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방지 지정 내역 : 붙임 내역과 같음

2. 사방지 지정 사유 : 2025년도 사방사업 시행에 따른 사방지 지정

3. 사방지 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4. 게재 생략한 사방지 지정 지형도면은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서부

지원 (☎054-420-870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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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상 북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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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제6986호 경  상  북  도  보 2025. 11. 24(월)

경상북도�공고� � 제2025-2274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그 내용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경 상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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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86호 경  상  북  도  보 2025. 11. 24(월)

1. 처분대상 및 내용

업체명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근거

선경종합건설

주식회사

(최선규)

토목공사업

(150797)

건축공사업

(150622)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봉암6길 1

영업정지 후 

등록기준 미달사항 

미보완

(보증가능금액)

등록말소

(2025. 12. 1.)

「건설산업

 기본법」 

제83조 

제3호의2

2. 이 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처

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9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

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기타� 자세한�사항은�경상북도�도시계획과(☏054-880-3916)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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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86호 경  상  북  도  보 2025. 11. 24(월)

경상북도�공고� � 제2025-2280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개발업 신규등록 사항을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경 상 북 도 지 사

명   칭

(대표자)
등록일자 등록번호 자 본 금 주영업소 소재지

주식회사

필그림하우스

(조재학)

2025.11.20. 경북250003 310,000천원

 경북 상주시 

화서면 문장로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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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86호 경  상  북  도  보 2025. 11. 24(월)

경상북도�공고� � 제2025-2281호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및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24.5.17.)

으로 「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명 변경 및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 정비를 통해 무형유산의 효율적 보전 및 전승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제명 변경 

및 용어 변경(‘무형문화재’→‘무형유산’,‘전수교육조교’ → ‘전승교육사’) 

등에 따른 조문 일괄 정비

- 25 -



제6986호 경  상  북  도  보 2025. 11. 24(월)

나. 명예보유자 인정 신청 조문 신설(안 제9조의2) 

다. 별지서식 변경(별지 제1호 서식 ~ 제19호 서식)

3. 개정 규칙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관련법령: 붙임

6.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문화유산과)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76 / Fax : 054-880-3179

   ․ 이메일: sukid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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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86호 경  상  북  도  보 2025. 11. 24(월)

경상북도�규칙� � 제� � � � � � � � 호�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경상

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규칙은「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규칙은 「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의 제목 “(도무형문화재의 지정 등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을 

“(도무형유산의 지정 등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이하“도지사”라 한다)는「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를 “(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로, “도무형문화재”를 “도무형유산”

으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지정이 필요한 무형문화재의 보고)”를 “(지정이 필요한 무형

유산의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장 ㆍ 군수”를 

- 27 -



제6986호 경  상  북  도  보 2025. 11. 24(월)

“시장ㆍ군수”로, “무형문화재로”를 “무형유산으로”로, “무형문화재가”를 

“무형유산이”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무형문화재 또는 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이하 

“도무형문화재등””을 “도무형유산 또는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이하 “도무형

유산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도무형문화재 등”을 “도무형유산등”

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도무형문화재등의 지정과 도무형문화재”를 “도무형유산등의 

지정과 도무형유산”으로,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무형문화재에”

를 “무형유산에”로, “요청 할수”를 “요청할 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무형 문화재 등”을 “도무형유산등”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도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서 반납)”을 “(도무형유산 

보유자등의 인정서 반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도무형문화재”를 “도무형유산”으로, “최소되거”를 “취소되거”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도무형문화재등의 지정 해제 절차)”를 “(도무형유산등의 

지정 해제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3조제1항 에 따라 도무형

문화재등의 지정을 해제하려면”을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무형유산등의 

지정을 해제하려면”으로, “제38조”를 “조례 제38조”로, “무형문화재에”를 

“무형유산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안에 위원회의 심의 를”을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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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심의를”로, “도무형문화재등”을 “도무형유산등”으로, “결정 하여야”

를 “결정하여야”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도무형문화재”를 “도무형유산”으로, “전수교육조교의 성명ㆍ 

성별ㆍ생년월일ㆍ주소”를 “전승교육사의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주소”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인정기준)”을 “(도무형유산의 보유자등 

인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형 문화재”를 “무형

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무형문화재”를 각각 “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문화재”를 각각 “무형유산”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문화재가”를 

“무형유산이”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 조례 제25조에 따라 명예보유자 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의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전수교육조교의 추천)”을 “(전승교육사의 추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수교육조교”를 각각 “전승교육사”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도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서 교부)”를 “(도무형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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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자등의 인정서 교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도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를 “(도무형유산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 중 “전수교육조교”

를 “전승교육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 실”을 “사실”로 한다.

제13조 중 “도무형 문화재”를 “도무형유산”으로, “별지 서식 제9호”를 “별지 

제9호 서식”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형문화재”를 각각 

“도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를 “도무

형유산의 보유자”로, “무형문화재의 기능”을 “무형유산의 기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무형문화재와”를 “도무형유산과”로, “무형문화재의”를 

“무형유산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무형문화재”를 “도무형유산”

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도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이수증(이하”를 “도무형유산의 

전수교육 이수증(이하”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도무형문화재의 공개)”를 “(도무형유산의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도무형문화재 보 유자”를 “도무형유산 보유자”

로, “서식 공개행사계획서”를 “서식에 따른 공개행사계획서”로, “서식 공개

행사 결과보고서”를 “서식에 따른 공개행사 결과보고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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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제목 “(무형문화재 대장)”을 “(무형유산 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도무형문화재”를 “도무형유산”으로, “도긴급보호무형

문화재 대장(이하 “무형문화재”를 “도긴급보호무형유산 대장(이하 “무형유산”

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도무형문화재등”을 “도무형유산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경 우”를 “경우”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도무형문화재 조사원의 신분증표)”를 “(도무형유산 조사원의 

신분증표)”로 한다.

제21조 중 “도무형문화재의 전승 자”를 “도무형유산의 전승자”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19호 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수교육조교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수교육조교로 인정받은 사람은 이 규칙에 따른 전승교육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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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1호�서식]

경상북도 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보고서

무형유산

명    칭
한    글 한    자

보 유 자

(단   체)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    소

개     요

전승 현황

종합의견

(도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시ㆍ군의 의견)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도무형유산의 지정 필요 사유를 약술

 - 상세한 내용은 붙임자료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작성

 「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도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시장 ㆍ 군수 직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구

비

서

류

     

1. 붙임 서식의 도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세부 제출자료(시장ㆍ군수의 검토 자료)

2. 상기의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신청자(단체)의 인적사항, 주요 현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종목의 유래, 특징 및 구성, 평판, 전승기반 환경, 실적, 주요활동 경력 등 기술

 나. 신청자(단체) 전승기량, 전승기반 여건, 전승실적, 주요 활동 경력 등과 관련한 근거 자료

 다. 신청자(단체) 대표자의 이력서

 라. 신청자(단체) 대표자의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4.5㎝)) 1장

 마. 단체의 경우 설립을 증명하는 자료

  (※ 다음의 구비서류를 포함하여 책자(컬러 인쇄) 및 CD로 각 4부를 제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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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도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세부 제출자료

1. 학술조사 개요
    - 조사목적, 조사기간 등

    - 조사단 구성 및 역할

2. 해당 무형유산의 주요내용 

 가) 종목의 개요  나) 종목의 실연과정

    - 연혁 및 유래

    - 전승 현황

    - 실연 절차 및 내용

    - 핵심 기능ㆍ예능

3. 지표별 심화조사 결과 _ A4용지 15매 내외로 작성

 가) 전승가치

  1) 역사성

    - 전승된 기간

    - 지속성

    - 역사적 근거(역사적 사건 및 저명 인물 연관성 등)

  2) 학술성

    - 한국문화 연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 학술연구 자료로서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

  3) 예술성ㆍ기술성

    - 어떠한 형식미ㆍ내용미ㆍ표현미를 가지는가

    - 어떠한 기능적 활용도와 가치를 가지는가

  4) 대표성

    - 한국 또는 향토 전통문화로서 어떠한 고유성(독특성)을 가지는가(다른 유사 무형유산과의 

차별적 특징 등)

    - 한국 또는 향토 전통문화로서 어떠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가

 나) 전승환경

  1) 사회문화적 가치

    - 무형유산의 형태가 현재 어떻게 지속되고 있는가

    - 관련 공동체,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  

  2) 지속가능성
    - 해당 무형유산가 이행되는 빈도와 이행되는 지역의 범위 

    - 전승기반의 안정성 및 대내외 전승활동의 활성화 정도

4. 종합의견

    - 도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종합의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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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1의2호�서식]

경상북도 무형유산 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

신

청

인

① 구      분
  [  ] 보유자

  [  ] 전승교육사

② 명      칭 경상북도 무형유산 제       호(명칭                 )

③ 성      명 ④ 생 년 월 일

⑤ 주      소

신

청

사

유

  「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2에 따라 명예

보유자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신청인의 이력서 1부

 2. 신청인의 사진(3.5cm×4.5cm) 1장

 3. 인정에 필요한 세부 자료 1부

   (종목의 특징, 실연과정, 전승기량, 전승기반, 전승교육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자기 기술서 및 세부 자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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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2호�서식]

경상북도 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추천서

추 천

받 는

사 람

① 명       칭  경상북도 무형유산 제       호(명칭                 )

② 성   명 ③ 생 년 월 일

④ 주   소

⑤ 담 당 분 야

경

력

⑥ 도 무 형 유 산

  전수활동 경력

⑦ 기 능 ㆍ 예 능

  공 개 실 적

 ○ 지방공연(또는 전시) 실적:                 회

 ○ 중앙공연(또는 전시) 실적:                 회

 ○ 해외공연(또는 전시) 실적:                 회

 ○ 개인발표공연(또는 전시) 실적:             회

⑧ 이 수 사 항 년      월      일      이수증 받음

⑨ 그 밖의 사항

  「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 사람을 

경상북도 무형유산 제      호(명칭       )의 전승교육사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추천받는 사람의 이력서 1부

 2.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 1부

 3. 추천받는 사람의 사진(3.5cm×4.5cm) 1장

 4. 인정에 필요한 세부 자료 1부

   (종목의 특징, 실연과정, 전승기량, 전승기반, 전승교육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자기 기술서 및 세부 자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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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3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경상북도 무형유산 제      호(명칭        )의 전승교육사

  (장학생)로서 무형유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도무형유산 전수교육을

  성실히 받아 경상북도 무형유산의 전승에 이바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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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86호 경  상  북  도  보 2025. 11. 24(월)

[별지� 제4호� 서식] (앞쪽)

  제          호

경상북도 무형유산

[ ] 보유자

인정서[ ] 명예보유자

[ ] 전승교육사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귀하를 「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27조 

제2항 및「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 무형유산 제      호 

(명칭)              의 (보유자ㆍ명예보유자ㆍ전승교육사)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경 상 북 도 지 사

사 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
로 뒤 그림 없이 6개
월 이내에 촬영한 것)

직인

210㎜× 297㎜(특수용지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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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86호 경  상  북  도  보 2025. 11. 24(월)

(뒤쪽)

주           소 변경 연월일 기 록 자

� ※� 주의사항

� � 전승자� 및� 명예보유자의� 성명ㆍ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3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

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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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86호 경  상  북  도  보 2025. 11. 24(월)

[별지� 제5호� 서식]

(앞쪽)

  제          호

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유단체 인정서

    관  리  번  호:

    보 유 단 체 명:

    소    재    지:

 위 단체를 「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27조 제2항 및

「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 무형유산 제      호 (명칭)              의 

(보유자ㆍ명예보유자ㆍ전승교육사)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경 상 북 도 지 사 직인

210㎜× 297㎜(특수용지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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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86호 경  상  북  도  보 2025. 11. 24(월)

(뒤쪽)

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유단체 대표자의 인정(변경)사항

대표자의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인정 또는

변경 연월일
비고 기록자

� ※�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3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21조에�따라� 이� 인정서를�첨부하여�신고하여야�합니다.

� � � 1.� 보유단체의�대표자가�변경되었을�경우

� � � 2.� 보유단체의�대표자의�성명ㆍ주소가�바뀌었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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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86호 경  상  북  도  보 2025. 11. 24(월)

[별지� 제6호� 서식]

경상북도 무형유산 인정서 재교부 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도 무 형 유 산
명 칭

 제     호(명칭                  )

전승자

구  분

[  ] 보 유 자

[  ] 보유단체

[  ] 명예보유자

[  ] 전승교육사  

성       명

(보유단체명)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보유단체의 경우)

 대 표 자

 생년월일

(보유단체의 경우)

주      소

                       (전화번호:               )

재 교 부  사 유  [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 난 ㆍ 분 실 ㆍ 훼 손
등 의  사 유
( 육 하 원 칙 에  따 라
구 체 적 으 로  기 재 )

  

그  밖 의  사 항

「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인정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경 상 북 도 지 사  귀하

첨부물
 사진(3.5㎝ × 4.5㎝) 1장 

 * 보유단체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è 경 유 è 접수 및 재발급 è 경 유 è 통 보

신 청 인 경 유 기 관
(관할 시ㆍ군)

처 리 기 관
(경상북도)

경 유 기 관
(관할 시ㆍ군)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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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86호 경  상  북  도  보 2025. 11. 24(월)

[별지�제8호�서식]

경상북도 무형유산 전수교육 계획서

도무형유산

명      칭
 제   호(명칭            )

보유자명
(보유단체명)

(서명 또는 인) 

전수교육

세부계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년도 전수교육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경 상 북 도 지 사 귀하

작성방법

※� 전수교육� 월별� 세부계획란에는�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시간,� 전수교육� 지도자

(보유자,� 보유단체�및� 전승교육사),� 대상자�등에� 대한� 계획을�적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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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86호 경  상  북  도  보 2025. 11. 24(월)

[별지�제9호�서식]

경상북도 무형유산 전수교육 실적보고서

도무형유산

명      칭
 제   호(명칭          )

보유자명
(보유단체명)

(서명 또는 인) 

전수교육

세부실적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년도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경 상 북 도 지 사  귀하

작성방법

전수교육�증명자료(매�회차별�실시�사진자료�등)
※�전수교육�증명자료(사진� 등)로는�월별�매�회차의�전수교육�실시�사진� 등을�첨부하여�제출합니다.� �
※� 전수교육�월별� 세부실적란에는�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전수교육�지도자
(보유자,� 보유단체�및�전승교육사),� 대상자�등을�적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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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86호 경  상  북  도  보 2025. 11. 24(월)

[별지� 제10호� 서식]

경상북도 무형유산 전수장학생 추천서

피추천인

①교 육 종 목 경상북도 무형유산  제    호(명칭:               )

②성       명 ③ 생 년 월 일

④주           소

경   력

⑤도 무 형 유 산

  전 수 경 력

보 유 자  성 명

전수
기간

       개월

보호ㆍ육성단체명

⑥무 형 유 산 관 계

  분 야  전 수  경 력
기능ㆍ예 능 자 명

전수
기간

       개월

「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 사람을 경상북도 무형유산 제      호(명칭            )의  

 전수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 � 1.� 피추천인�이력서� 1부

� � 2.� 별지� 제3호� 서식의�서약서� 1부

� � 3.� 피추천인�사진(3.5㎝� ×� 4.5㎝)� 1장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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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86호 경  상  북  도  보 2025. 11. 24(월)

[별지� 제11호� 서식]

  제        호

이    수    증

경상북도 무형유산 제    호(명칭:      ) (이수 기능ㆍ예능:           )

성        명: 

생 년  월 일: 

전수교육주체:

주        소: 

  위 사람은 경상북도 무형유산을 성실하게 전수받아 연마한 기능(예능) 수준이 

탁월하므로 「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31조제1항에 

따라 이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경 상 북 도 지 사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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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86호 경  상  북  도  보 2025. 11. 24(월)

[별지� 제12호� 서식]�

이수증 재발급 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도 무 형 유 산

명 칭
 제    호(명칭:                   )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재 발 급  신 청 사 유
  ※ 훼손된 이수증은 반납

  [  ] 도난   [  ] 분실   [  ] 훼손    [  ] 그 밖의 사유

도 난 ㆍ 분 실 ㆍ 훼 손

등 의  사 유
  

그  밖 의  사 항

  「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이수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경 상 북 도 지 사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è 경 유 è 접수 및 재발급 è 경 유 è 통 보

신 청 인 경 유 기 관
(관할 시ㆍ군)

처 리 기 관
(경상북도)

경 유 기 관
(관할 시ㆍ군)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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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86호 경  상  북  도  보 2025. 11. 24(월)

[별지� 제13호� 서식]

경상북도 무형유산 전수교육 기량 심사서

도 무 형 유 산

명 칭
 제   호(명칭:                   )

전 수 교 육

주 체
심사대상자

심 사 일 시   년     월     일 심 사 장 소

심사 의견 비    고

※�심사�결과가�평점화된�경우�비고란에�평점을�적습니다.

                       

 년       월       일

심사자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ㅇ 심사 장면 사진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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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86호 경  상  북  도  보 2025. 11. 24(월)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경상북도 무형유산 공개행사계획서

관리번호 무형유산 제    호 명 칭

행 사 명

주    최

주    관

후    원

공개 연월일
공개

장소

출 연 자

보 유 자

전승교육사

이 수 자

전 수 생

소요예산 금              원

 위와 같이 「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2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공개행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경상북도 무형유산   제    호       보유자              (인)

                                       (보유단체 대표)

 경상북도지사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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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86호 경  상  북  도  보 2025. 11. 24(월)

(뒤쪽)

1. 공개행사명

2. 공개행사 세부계획(공개행사 참관 대상자 및 행사세부일정 등)

3. 공개행사 소요예산

지 방 비

경상북도

시ㆍ군비

그 밖의 

기관

문화예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자 체 부 담

기타(협찬 등)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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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86호 경  상  북  도  보 2025. 11. 24(월)

[별지�제15호� 서식] (앞쪽)

경상북도 무형유산 공개행사 결과보고서

관리번호 무형유산 제    호 명 칭

행 사 명

주    최

주    관

후    원

공개 연월일 공개장소

출 연 자

보 유 자

전승교육사

이 수 자

전 수 생

집행금액
계 도 비 시ㆍ군비 기 금 자체부담 기 타

관람인원                      명

 위와 같이 「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2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공개행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경상북도 무형유산   제    호      보유자              (인)

                                      (보유단체 대표)

 경상북도지사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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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1. 공개행사명

2. 공개행사 세부 집행내역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3. 공개행사 출연자 명단

구    분 금    액 출 연 자 명 단

4. 기타(예산 집행 영수증 및 행사 관련 사진 별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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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 서식]�

(앞쪽)

경상북도 무형유산ㆍ긴급보호무형유산 대장

무형유산 종목 관리번호

명    칭

한  글 한  자

영  문

지 정 일 해 제 일

종목 설명

및

지정 사유

관리 연혁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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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경상북도 무형유산ㆍ긴급보호무형유산 명칭:

전  승  자  목  록

전승

구분

성명

(단체명)
성별 생년월일 인정일 해제일

해제

사유
기능ㆍ예능 주  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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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 서식]
······················································································································································ (앞쪽)

경상북도 무형유산(보유자ㆍ보유단체) 정기조사 결과

도무형유산

명      칭
 제   호(명칭:                  )

지정 

연월일

보유자 성명

(보유단체명)

대표자 성명

(보유단체의 경우)

인정 

연월일

주       소 연 락 처

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전수생

         명         명         명         명

조사 결과

기 능 ㆍ 예 능

전 수 교 육

전 승 자

전 수 교 육 

경 비

전 승 활 동

전 수 교 육 

시 설 현 황

그 밖의 사항

종합의견

조사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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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세부 점검 내용

기능ㆍ예능

현  황

전수교육

현    황

전승자

현  황

전수교육

경    비 

전승활동 

현    황

전수교육 

시설 현황

그 밖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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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18호� 서식]

(앞쪽)

  제    호 

무형유산 조사원 신분증 

사  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
로 뒤 그림 없이 6개
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경상북도지사

60㎜×90㎜[보존용지(1종) 120g/㎡]

(뒤쪽)

무형유산 조사원 신분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무형유산 조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지사 직인

1. 이 증은 앞면에 기재된 사람에게만 

   유효합니다.

2. 이 증은 앞면에 적힌 신분에 

   변경이 있으면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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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9호�서식]

경상북도 무형유산(전승자 및 명예보유자) 성명 등 변경신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신 고 인

(본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도무형유산 명칭  제   호(명칭:                  )

변경 사유 변경 연월일

변경 내용

신

구

그 밖의 사항

 「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

에 따라 [  ] 성명, [  ] 주소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경 상 북 도 지 사  귀하

※�첨부서류

� 1.� 변경� 증빙�서류� 1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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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상북도 무형문

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칙은 「경상북도 무형유

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

제2조(도무형문화재의 지정 등을 위한 시

행계획의 수립)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경상북도 무형문화

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

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도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

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2조(도무형유산의 지정 등을 위한 시행

계획의 수립) ① -----------(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무형유

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도무형유산 -

-----------------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지정이 필요한 무형문화재의 보고) 

시장 ㆍ 군수는 해당 시ㆍ군에 조례 제1

9조에 따라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야 

할 무형문화재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그 지정이 필요한 취지 등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3조(지정이 필요한 무형유산의 보고) 

시장ㆍ군수-----------------------

------------ 무형유산으로 --------

-- 무형유산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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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고시) 도지사

는 조례 제19조, 제20조 및 제23조에 따

라 도무형문화재 또는 도긴급보호무형

문화재(이하 “도무형문화재등”이라 한

다)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고시) -----

-------------------------------- 

도무형유산 또는 도긴급보호무형유산

(이하 “도무형유산등”--------------

--------------------------------

--------------------------------

-------.

  1. 도무형문화재 등의 명칭   1. 도무형유산등--------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조(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절차) ① 도

지사는 조례 제22조 따라 도무형문화재

등의 지정과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

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

(이하 “보유자등”이라 한다)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

문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

례 제38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 할

수 있다.

제5조(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절차) ① --

-------------------- 도무형유산등

의 지정과 도무형유산--------------

------------------ 전승교육사----

--------------------------------

--------------------------------

--------------------------------

--------------------------- 무형

유산에 ----------- 요청할 수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청문 결과와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조례 제2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도무형 문화재 등의 지

정 취소 및 보유자등의 인정 취소 여부

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

--------------------------------

--------------------------------

--- 도무형유산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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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6조(도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서 반

납) 도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이 조례 제22

조에 따라 인정이 최소되거나 조례 제28

조에 따른 인정의 해제 통지를 받은 경

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인정서를 도지사

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자, 명

예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가 사망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도무형유산 보유자등의 인정서 반

납) 도무형유산 -------------------

--------------- 취소되거---------

--------------------------------

--------------------------------

---------------. ----------------

------ 전승교육사----------------

---------------.

제7조(도무형문화재등의 지정 해제 절차) 

① 도지사는 조례 제23조제1항 에 따라 

도무형문화재등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38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도무형유산등의 지정 해제 절차) ① 

-------------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무형유산등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

--------------------------------

-------------- 조례 제38조-------

----------------- 무형유산에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 를 거

쳐 조례 제23조에 따른 도무형문화재등

의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③ ------------------------------

---------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

---------------- 도무형유산등----

------------- 결정하여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고시) 도지사

는 조례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보유자등을 인정하거나 조례 제

28조에 따라 그 인정을 해제하는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에 고시하

여야 한다.

제8조(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고시)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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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1.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의 성명ㆍ 성별ㆍ

생년월일ㆍ주소 또는 사망 연월일(보

유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설

립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ㆍ성별ㆍ생

년월일ㆍ주소)

  1. 도무형유산---------------------

-- 전승교육사의 성명ㆍ성별ㆍ생년

월일ㆍ주소 --------------------

------------------------------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9조(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인정기준) 

조례 제24조제5항에 따른 무형 문화재

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인정기준은 다

음과 같다.

제9조(도무형유산의 보유자등 인정기준) -

------------------- 무형유산-----

--------------------------------

----.

  1. 보유자: 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

을 전형대로 체득ㆍ보존하고 이를 그

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

  1. ----- 무형유산-----------------

------------------------------

-------------------

  2. 보유단체: 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

능을 전형대로 보존하고 그대로 실현

할 수 있는 단체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단체

  2. ------ 무형유산----------------

------------------------------

------------------------------

---------------------

    가. 해당 문화재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

식이 성질상 개인이 실현할 수 

없고 단체를 이루어서만 실현할 

수 있는 경우

    가. -- 무형유산-----------------

--------------------------

--------------------------

--------

    나. 해당 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할 만

한 사람이 여럿인 경우

    나. -- 무형유산-----------------

------------------

    다. 해당 문화재가 전승되는 곳에서 주

민 다수가 단체 또는 공동체를 

이루어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을 

실현하고 있는 경우

    다. -- 무형유산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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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제9조의2(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 조례 

제25조에 따라 명예보유자 인정을 신청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의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전수교육조교의 추천) ① (생  략) 제10조(전승교육사의 추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조교를 추천할 

때에는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

만, 정기조사 등 조사결과 2명 이상 추

천하기 어렵거나 전수교육조교의 충원

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전승교육사----------

-----------------------------. --

--------------------------------

----------- 전승교육사-----------

--------------------------------

------------.

제11조(도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서 

교부) ①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른 인정

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1조(도무형유산 보유자등의 인정서 교

부) ① --------------------------

--------------------------.

  1.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

교의 인정서: 별지 제4호 서식

  1. ------------------- 전승교육사-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조(도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 해

제 절차) ① 도지사는 조례 제28조에 따

른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에 관하여

는 제7조를 준용한다. 다만, 전수교육조

교의 인정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

를 준용하되, 이 경우 “취소”는 “해제”로 

본다.

제12조(도무형유산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 ① ------------------------

--------------------------------

-------------. ----- 전승교육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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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도지사는 조례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정을 해제

하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서나 법원의 확

정판결문 사본 등으로 해당 사 실을 확

인할 수 있다.

  ② ------------------------------

--------------------------------

--------------------------------

----------------- 사실-----------

---.

제13조(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무형 문화

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전

수교육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

지, 별지 서식 제9호에 따른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

------------------- 도무형유산---

--------------------------------

--------------------------------

------------------------- 별지 제

9호 서식-------------------------

--------------------------------

----------.

제14조(전수장학생 추천절차 등) ①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라 무형문화재의 보유

자 또는 보유단체가 전수장학생을 추천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이력서와 사진을 첨부하여 도

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전수장학생 추천절차 등) ① ----

--------------- 도무형유산-------

--------------------------------

--------------------------------

--------------------------------

---------------.

  ②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도무형유산 --------------------

---------------.

  1.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부터 6개월 이상 전수교육을 받고 있

는 사람으로서 해당 무형문화재의 기

능 또는 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

  1.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

------------------------------

---------------- 무형유산의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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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무형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1

년 이상 활동한 사람으로서 해당 무형

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전승하려

는 사람

  2. 도무형유산과 -------------------

-------------------------- 무형

유산의 ------------------------

---

  ③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의 전수교육기

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전수장학생이 

조례 제31조제1항의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도무형유산 --------------------

--------------. -----------------

--------------------------------

----------------------------.

제15조(전수교육 이수증) ① 조례 제31조

제1항에 따른 도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이수증(이하“이수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제15조(전수교육 이수증) ① -----------

-------- 도무형유산의 전수교육 이수

증(이하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도무형문화재의 공개) 조례 제32조

제1항에 따라 도무형문화재 보 유자 또

는 보유단체가 기능ㆍ예능을 공개할 경

우에는 공개행사를 하기 전에 별지 제14

호 서식 공개행사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행사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

지 제15호 서식 공개행사 결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도무형유산의 공개) -----------

----------- 도무형유산 보유자 ----

--------------------------------

------------------------------ 

서식에 따른 공개행사계획서---------

--------------------------------

--------------------------------

--- 서식에 따른 공개행사 결과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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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무형문화재 대장) ① 도지사는 별

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도무형문화재 대

장 및 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 대장(이하 

“무형문화재 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

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

무형문화재등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

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18조(무형유산 대장) ① ------------

----------------- 도무형유산 ----

-- 도긴급보호무형유산 대장(이하 “무

형유산 --------------------------

---------------------. ----- 도무

형유산등-------------------------

---------------------.

  ② 무형문화재 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

리하여야 한다.

  ② 무형유산 ----------------------

--------------------- 경우-------

--------------------------------

-----.

제20조(도무형문화재 조사원의 신분증표) 

(생  략)

제20조(도무형유산 조사원의 신분증표) 

(현행과 같음)

제21조(주소 등의 변경신고서) 조례 제36

조에 따른 도무형문화재의 전승 자 및 

명예보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 변경신고

서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다.

제21조(주소 등의 변경신고서) ---------

------ 도무형유산의 전승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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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발췌

□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ㆍ자연유산

ㆍ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3. “자연유산”이란 동물ㆍ식물ㆍ지형ㆍ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

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4.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ㆍ집단과 역사 ㆍ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2. 20., 

2018. 12. 24., 2020. 6. 9., 2022. 1. 18., 2023. 8. 8.>

  1. “무형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유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전통적 공연ㆍ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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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한의약, 농경ㆍ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 전통적 놀이ㆍ축제 및 기예ㆍ무예

  2. “전형(典型)”이란 해당 무형유산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유자”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유단체”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5. “전승교육사”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이수자”란 제26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7. “전승자”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8. “명예보유자”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중에서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 및 전승교육사 중에서 제18조제2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9. “전수교육”이란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전수교육학교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0. “전승공예품”이란 무형유산 중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해당 기능을 사용

하여 제작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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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삭제 <2023. 8. 8.>

  12. “전승공동체”란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무형유산을 지역적 또는 역사적으로 공유하며 일정한 유대감 및 

정체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무형유산을 실현ㆍ향유함으로써 전승하고 있는 

공동체를 말한다.

제18조(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교육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무형유산 보유자가 명예

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1. 무형유산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2. 보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전승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형의 수준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무형유산 전승교육사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전승교육사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24., 2020. 6. 9., 2023. 8. 8., 2024. 2. 13.>

  1.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2. 전승교육사가 신청하는 경우

   ③ 국가유산청장은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2024. 2. 13.>

   ④ 명예보유자의 인정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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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무형

유산의 보유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5., 2024. 5. 7.>

  1.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의 무형유산 전승활동 기간 및 실적

  2.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의 무형유산 공개 행사 및 전수교육 실적

  3.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전승교육사를 명예

보유자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9. 6. 25., 2020. 11. 3., 2024. 5. 7.>

  1. 전승활동 또는 전수교육 중에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을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한 수준

  2. 전수교육 기간 및 실적

  3.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

   ③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법 제18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명예보유자의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갈음

할 수 있다. <신설 2019. 6. 25., 2020. 11. 3., 2024. 5. 7.>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보유자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무형유산”은 “명예보유자”로, “지정”은 

“인정”으로 본다. <개정 2019. 6. 25.,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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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공고� � 제2025-2286호

종합건설사업자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경 상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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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 사전통지 사항

가. 청문일시 및 장소 : 2025. 12. 23(화) 14:00 / 경북도청 도시계획과

(부속 회의실) 

나. 청문주재자 : 경상북도청 지역개발과 박상영

다. 청문참석자 : 대표이사 또는 대리인

라. 구비서류

  1) 참석자 도장, 신분증

  2) 대리인 참석 시 대표자선정·대리인선임통지서 및 자격입증 서류

  3)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

  4) 청문 통지내용에 대한 반증 혹은 소명자료

업체명

(대표자)

처분대상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위반내용

예정된 

처분내용
처분근거

덕송건설

주식회사

(황상진)

토목건축

공사업

(03-0148)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금호로 

136-1, 더채움 1층 

101호

건설업 등록기준

(보증가능금액) 

미달

영업

정지

「건설산업기본

법」

제83조 제3호

고도종합건설

주식회사

(정진섭)

건축공사업

(16-0759)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선노로 23-9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미달

주식회사

종가종합건설

(김상우)

건축공사업

(16-0994)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이두2길 19, 

1층

주식회사

기웅종합건설

(오기옥)

건축공사업

(16-0970)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새움3로 10, 

가동 1층 

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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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 도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4. 귀하는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북도청 도시계획과(☏054-880-3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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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군

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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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고시� � 제2025-240호

경주 도시계획시설(안강읍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경주 도시계획시설(안강읍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5.  11.  24.

경  주  시  장

■ 실시계획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00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및 도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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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명 칭 : 안강읍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없음)  : A = 42,086㎡

가. 자동차정류장 : A = 42,035㎡, 

나. 도        로 : A = 51㎡(L = 25m, B = 2.5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 경주시장 

나. 주 소 :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경주시청)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인가일로부터 ~ 2026.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의 명세 및 

그 소유자의 성명⋅주소 : 별첨 조서 참조(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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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 변경사유 : 안강읍 산대리 2280-338번지의 분할 및 용도폐지에 따른 지번 및 

소유자 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녹지

지역

소계 42,107 - 42,107 100.0

생산녹지지역 - 증) 72 72 0.2

자연녹지지역 42,107 감) 72 42,035 99.8

     ▮ 용도지역별 변경사유서(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변경사유 비고

기정 변경

1
안강읍 산대리

1004번지 일원

자연

녹지지역

생산

녹지지역
72

100% 

이하

∙교통시설(자동차정류장) 변경에 

따른 당초 용도지역인 생산

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환원

 

2.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교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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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동차정류장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자동차

정류장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안강읍 산대리

1004번지 일원
42,107 감) 72 42,035

경주시

고시 제71호

(22.04.21.)

 

      ▮ 자동차정류장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자동차

정류장

∙자동차정류장 면적 축소

 - A = 42,107㎡

  → A = 42,035㎡(감 72㎡)

∙인근 토지이용현황(건축허가 등)을 

반영하여 자동차정류장(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면적 축소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도서 : 게재생략

�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이�가능함

■ 관계 서류의 열람 등

 - 경주시청 교통행정과(☎054-779-6535)에 관련도서 등을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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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고시� � 제2025-241호

경주 문산3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

  경주시 외동읍 문산리 산82-29번지 일원의 경주 문산3일반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경  주  시  장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명  칭 : 문산3일반산업단지

나. 위  치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문산리 산82-29번지 일원

다. 면  적 : 227,607㎡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가. 경주시 외동읍 일대의 산업 및 교통 인프라를 이용하여 울산지역과 

연계한 비철금속, 자동차 관련업종의 공업용지 집단화 및 전략적,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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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경주지역 및 외동읍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함.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가. 성  명 : (주)성호개발 대표이사 최영완 외 5개사   

나. 주  소 :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천북산단로 135

� � ※� 공동사업시행자� �

업체명 대표자 주  소 비 고

(주)성호개발
대표이사

최영완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천북산단로 135

대표

사업시행자 

(주)성호금속
대표이사

권종윤
경상북도 영천시 언하공단2길 25(신기동)

㈜성호금속 경주2공장
대표이사

권종윤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천북산단로2길 70

(주)성호기업
대표이사

배기성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천북산단로1길 74-51

(주)성호정공
대표이사

권종윤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천분산단로 135

(주)성호철강
대표이사

나지은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천북산단로 199-31, 2층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

가. 개발기간 : 기정 - 2022년 ∼ 2025년 12월 31일

             변경 - 2022년 ∼ 2029년 12월 31일

나. 개발방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1호 나목에 의한 민간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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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변경없음)

가. 유치업종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유치업종

중분류 업종

제조업

C24 1차 금속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나. 업종별 배치계획

CODE 업  종
면적

(㎡)

구성비

(%)
비고

합 계 144,275 100.0

C24 1차 금속 제조업 137,000 95.0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7,275 5.0

다. 유치업종 배치계획도 (게재생략)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27,607 - 227,607 100.0

일반공업지역 219,448 - 219,448 96.4

자연녹지지역 8,159 - 8,159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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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227,607 100.0

산업시설용지 144,275 63.4

1차 금속 제조업(C24) 137,000 60.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7,275 3.2

지원시설용지 6,105 2.7

지  원  시  설 6,000 2.6

가    압    장 105 0.1

공공시설용지 77,227 33.9

도          로 33,292 14.6 8.0% 이상

주    차    장 3,250 1.4 0.6% 이상

녹          지 19,700 8.6

12.6

5.0～7.5% 이내

공          원 9,045 4.0

저  류  시  설 11,405 5.1

배    수    지 535 0.2

다. 주요기반시설계획

  1) 교통시설

   가) 도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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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로 총괄표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5 2,027 33,292 1 702 13,565 3 1,100 16,987 1 225 2,740

중로 4 1,325 19,727 - - - 3 1,100 16,987 1 225 2,740

소로 1 702 13,565 1 702 13,565 - - - - - -

   (2)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계 5개 노선 2,027

소계 4개 노선 1,325

기정 중로 2 1 15
집산

도로
618

석계리

산180-59

번지

문산리

산82-11

번지

일반

도로

경주시 고시 

제2024-262호

(2024.12.05)

기정 중로 2 2 15
집산

도로
256

석계리

산180-58

번지 일원

문산리

산82-11

번지

일반

도로

경주시 고시 

제2024-262호

(2024.12.05)

기정 중로 2 3 15
집산

도로
226

문산리

산83번지

문산리

산82-29

번지

일반

도로

경주시 고시 

제2024-262호

(2024.12.05)

기정 중로 3 1 12
집산

도로
225

석계리

산180-59

번지 일원

문산리

산82-29

번지

일반

도로

경주시 고시 

제2024-262호

(2024.12.05)

소계 1개 노선 702

기정 소로 1 1 11
국지

도로
702

문산리

산82-29번

지

문산리

산83번지 

일원

일반

도로

경주시 고시 

제2024-262호

(2024.12.05)

법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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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차장

   (1)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개소 3,250 - 3,250

기정 1 노외주차장
외동읍 문산리 

산82-29번지
910 - 910

경주시 고시 
제2024-262호
(2024.12.05)

기정 2 노외주차장
외동읍 문산리 

산82-29번지
1,105 - 1,105

경주시 고시 
제2024-262호
(2024.12.05)

기정 3 노외주차장
외동읍 석계리

산180-59번지
1,235 - 1,235

경주시 고시 
제2024-262호
(2024.12.05)

 2) 공간시설

  가) 녹지

   (1)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7개소 19,700 - 19,700

기정 1 녹지1
완충

녹지

외동읍 문산리

산 82-29번지
733 - 733

경주시 고시 
제2024-262호
(2024.12.05)

기정 2 녹지2
완충

녹지

외동읍 문산리

산 82-29번지
2,454 - 2,454

경주시 고시 
제2024-262호
(2024.12.05)

기정 3 녹지3
완충

녹지

외동읍 문산리

산 82-29번지
1,120 - 1,120

경주시 고시 
제2024-262호
(2024.12.05)

기정 4 녹지4
완충

녹지

외동읍 문산리

산82-11번지
536 - 536

경주시 고시 
제2024-262호
(2024.12.05)

기정 5 녹지5
완충

녹지

외동읍 석계리

산176-12번지
2,475 - 2,475

경주시 고시 
제2024-262호
(2024.12.05)

기정 6 녹지6
완충

녹지

외동읍 문산리

산 82-29번지
7,594 - 7,594

경주시 고시 
제2024-262호
(2024.12.05)

기정 7 녹지7
완충

녹지

외동읍 석계리

산180-59번지
4,788 - 4,788

경주시 고시 
제2024-262호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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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원

   (1)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개소 9,045 - 9,045

기정 1 공원1 소공원
외동읍 문산리 

산82-29번지
1,655 - 1,655

경주시 고시 

제2024-262호

(2024.12.05)

기정 2 공원2 소공원
외동읍 문산리 

산82-29번지
2,110 - 2,110

경주시 고시 

제2024-262호

(2024.12.05)

기정 3 공원3 소공원
외동읍 석계리

산180-59번지
5,280 - 5,280

경주시 고시 

제2024-262호

(2024.12.05)

 3) 유통 및 공급시설

  가) 수도공급설비

   (1) 수도공급설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배수지
외동읍 석계리

산180-59번지
535 - 535

경주시 고시 

제2024-262호

(2024.12.05)

 4) 방재시설

  가) 유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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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수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개소 11,405 - 11,405

기정 1 저류시설1 유수지
외동읍 문산리 

산82-29번지
6,705 - 6,705

경주시 고시 

제2024-262호

(2024.12.05)

기정 2 저류시설2 유수지
외동읍 문산리 

산82-29번지
2,910 - 2,910

경주시 고시 

제2024-262호

(2024.12.05)

기정 3 저류시설3 유수지

외동읍 문산리

산82-11번지 

일원

1,790 - 1,790

경주시 고시 

제2024-262호

(2024.12.05)

라. 용도지역결정도, 토지이용계획도, 기반시설계획도, 도로망계획도 (게재생략)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변경없음)

가. 용수공급계획

구  분

용수 수요량(㎥/일)

비  고

계 생활용수 공업용수

계 610.3 65.8 544.5

산업시설용지 604.3 59.8 544.5

지원시설용지 6.0 6.0 -

※� 용수공급� :� 문산3� 일반산업단지가� 입지� 하고자� 하는� 경주시� 외동읍� 용수관련은� 기존� 상수

도관D100mm에서� 산업단지� 송수관로(D50mm)를� 이용하여� 배수지까지� 연결� 후� 산업단지�

내�상수관로(D80mm)로� 각� 시설별로�공급계획

※� 공업용수� :� 본� 산업단지는� 폐수발생업체의� 입주가� 불가능함으로� 공업용수의� 사용량은� 없으

므로,� 용수의�사용량은�생활용수� 65.8㎥/일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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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오·폐수처리계획

구     분 산업시설 용지 지원시설 용지 지하수 유입량 합 계 비 고

계 353.2 4.5 35.9 393.6

오수 발생량 44.7 4.5 5.0 54.2

폐수 발생량 308.5 - 30.9 339.4

※� 단지� 내� 시설용지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는� 오수관로(D300mm,� L=2,583.0m)� 및� 압송관로

(D100mm,� L=95.0m)를� 통하여� 문산2일반산업단지� 기존오수관로(D300mm)로� 연계처리

할�계획

※�산업시설에서는�폐수가�발생하지�않기에�별도의�폐수처리계획은�없음

다. 폐기물처리계획

구  분 합  계 생활폐기물 지정폐기물 생활폐기물

폐기물발생량(톤/년) 18,311.8 17,643.8 595.8 72.2

※� 본�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폐기물처리규정에� 등록되어� 있는� 위탁업체를� 선정

하여�위탁�처리함

라. 전력공급계획

구  분 설비용량(kVA) 최대부하(kW) 비  고

계 24,528 18,308

산업시설용지 24,117 17,938

지원 및 기타시설용지 411 3701

※�사업지구의�전력공급은�한국전력공사와�협의하여�공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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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통신공급계획

구  분 통신 수요량(회선) 비  고

계 211

산업시설용 144

지원시설용 18

기타 공공시설 및 여유량 49

※� 통신시설은� 산업단지� 외곽의� 간선� 및� 지선으로부터� 인입하여�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및�

지원시설에�공급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 게재생략

9.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대한 각 호의 사항 (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산업단지 지정 지형도면 등 (변경없음)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11.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경주시 기업투자지원과(☎054-779-626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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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고시� � 제2025–263호

안동 도시관리계획(시장)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안동시 풍산읍 노리 1149번지 일원 안동 도시관리계획(시장)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장) 결정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시장) 내 풍산읍 노리 산119-1(1150번지)번지 일원 안동공영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안  동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안동시 고시 제2025-182(2025. 8. 7.)호로 도시관리계획(시장) 결정(변경)된 

안동시 풍산읍 노리 1149번지 일원 안동 농수산물유통센터 조성(안동공영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시장) 결정(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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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유통 및 공급시설

   가) 시장

    □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

안동

농수산물

유통센터

농수산물

종합유통

센터

풍산읍 노리 

1149번지 

일원

141,834.3 증) 247.9 142,082.2
2012.10.18

(안고 제116호)

    □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

안동

농수산물

유통센터

• 도시계획시설(시장) 면적 변경

A = 141,834.3㎡ → 142,082.2㎡

          (증 247.9㎡)

•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지적 면적 조정사항을 반영한 

지번 및 면적 변경

� �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에�따른� 경미한�변경사항

3. 도시계획시설(시장)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1) 기  정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노리 산119-1번지 일원

  2) 변  경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노리 1150번지 일원

� � ※� 지적� 확정측량�및� 임야� 등록전환에�따른�지번� 변경

- 102 -



제6986호 경  상  북  도  보 2025. 11. 24(월)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시장) 사업

  2) 명  칭 : 안동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다. 변경 사유

  1) 확정측량에 따른 지번 및 대지면적 변경(구역계 변경없음)

� �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에�따른�경미한�변경사항

라.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있음)

  1) 시설결정 면적 : 141,834.3㎡ → 142,082.2㎡ 증) 247.9㎡

  2) 사업시행 면적 :  39,024.7㎡ →  39,272.6㎡ 증) 247.9㎡

  3) 공사현황

   ■ 기정

      가. 토  공 - 흙깎기(토사)-173,122㎥, 흙깎기(풍화암)-323,843㎥ 

터파기-13,674㎥, 되메우기-9,762㎥, 비다짐성토-2,810㎥ 

      나. 배수공 - 원형맨홀(D900)-5EA, 원형맨홀(D1200)-4EA

각형맨홀(1.4×1.2)-8EA,우수관(D450∼800) L=526m

집수정(0.5x0.5)-18EA, 집수정(0.8x0.8)-9EA

빗물받이(0.4x0.3)-26EA, 연결관(D200∼300 )-414m

플륨관(0.4×0.4)-832m, U형개거(0.5×0.5)-356m

도수로-61m

      다. 포장공 - 아스콘포장(T=400mm)- 10,330㎡

투수콘포장(T=400mm)- 3,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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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블럭 포장(T=200mm)- 510㎡

보차도 경계석(200×250×1,000)- 939m

      라. 부대공 - 법면보호공(자연생태복원)- 9,283㎡

Soil Nailing(L=5m): 1,542공

돌쌓기(H=1.5m)- 15㎡

메시휀스(H=2.0, W=2.0m)-20m

      마. 옹벽공 - 보강토옹벽(H=0.8~5.5m)-1,506㎡

      바. 식재공 - 굴참나무-102주, 이팝나무-53주, 스트로브잣나무-693주

      사. 건축공 - 지상1층 4,542.54㎡(경매장, 선별장, 출하장, 5t출하장, 집배송

시설, 소포장시설, 도매점포, 저온저장고, 출하쉼터, 공용공간, 기계실, 

방재실, 창고, 방풍실, 계단실, 화장실, 쓰레기집합소, 복도, EPS/TPS),

지상2층 1,140.17㎡(사무실, 직원휴게실, 숙직실, 구내식당, 매점, 공용공간, 

복도, 계단실, 화장실, 창고, EPS/TPS)

   ■ 변경

      가. 토  공 - 변경없음(생략)

      나. 배수공 - 변경없음(생략)

      다. 포장공 - 변경없음(생략)

      라. 부대공 - 변경없음(생략)

      마. 옹벽공 - 변경없음(생략)

      바. 식재공 - 변경없음(생략)

      사. 건축공 – 건축물 대지면적 변경(지적 확정측량에 따른 대지면적 변경)

30,822.7㎡ → 31,070.6㎡  증) 247.9㎡(해당사항 외 변경없음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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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1) 성  명 : 안동시장

  2) 주  소 : 안동시 퇴계로 115(명륜동)

바. 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1)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2) 준공예정일 : 2025. 12. 31.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지장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있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기  정(종전 편입필지)

순번

토지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읍 리 지번 성명 주소

합　계 필지5 　 39,024.7 39,024.7 　

1 풍산 노 801-3 공 752.7 752.7 공유지 안동시

2 풍산 노 산119-1 임 23,394.0 23,394.0 공유지 안동시

3 풍산 노 산120 임 14,728.0 14,728.0 공유지 안동시 　

4 풍산 노 산268 구 18.0 18.0 공유지 안동시 　

5 풍산 노 산269 구 132.0 132.0 국유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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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  경(확정 편입필지)

순번

토지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읍 리 지번 성명 주소

합　계 필지3 　 39,272.6 39,272.6
　증) 

247.9㎡

1 풍산 노 1150 대 29,077.6 29,077.6 공유지 안동시

2 풍산 노 1151 공 1,993.0 1,993.0 공유지 안동시

3 풍산 노 1152 임 8,202.0 8,202.0 공유지 안동시 　

4. 안동 도시관리계획(시장) 결정(변경) 도면 : 게재생략

5. 관계도서는 안동시청 도시디자인과(T.054-840-6342) 및 농촌경제진흥과

(T.054-840-534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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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고시� � 제2025-150호

경산 도시관리계획(양기공원)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경산 도시관리계획(어린이공원:양기공원)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경  산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

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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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가. 공간시설

   1) 공원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03 양기공원 어린이공원
경산시 진량읍

양기리 산6번지 일원
- 증)7,131.0 7,131.0 - -

    ■ 공원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103 양기공원
Ÿ 어린이공원 신설

  A = 7,131.0㎡

Ÿ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어린이공원 결정.

3.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면 및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도면 게재 생략)

�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가능함.

4. 관계도서 등은 경산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경산시청 도시과(053-810-55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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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고시� � 제2025-98호

영양 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영양군 영양읍 무창리 산1번지 일원 영양 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영  양  군  수

1.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위   치 : 경북 영양군 영양읍 무창리 산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유통 및 공급시설 (전기공급설비)

    - 명   칭 : AWP영양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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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 사업 면적 : 170,633㎡

    - 변경 사유 : 발전기 기초 및 전기실 크기 변경에 따른 토지이용

계획 변경

    - 변경 내용

      1) 발전기 기초 변경 D=20.8m → 23.0m(증 2.2m), H=4.6m → 

3.4m(감 1.2m)

      2) 전기실 크기 변경 A=720㎡ → 760㎡(증 40㎡)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에이더블유피 대표 김 수 연

    - 주  소 : 경북 영양군 영양읍 석영로 1419, 3층

마. 사업의 착공 및 준공 예정일변(변경없음) 

    - 실시계획인가일부터 ~ 2029년 12월 31일까지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등 물건의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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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읍ㆍ면 리 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합   계 22,865,809 170,633

1 영양 무창 산1 임 9,774,568 95,322 국(산림청)

2 영양 무창 산1-53 임 365 147 국(산림청)

3 영양 무창 산1-43 임 1,218,200 10,868 국(산림청)

4 영양 기산 산11-1 임 4,360,534 25,701 국(산림청)

5 영양 기산 산11-7 임 144 67 국(산림청)

6 영양 기산 산6-1 임 1,564,458 11,154 국(산림청)

7 영양 기산 산6-3 임 4,959 374 영양군

8 영양 무학 산12 임 1,342,185 19,819 국(산림청)

9 수비 송하 산76 임 4,600,396 7,181 국(산림청)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2. 이해관계인은 영양군 지역개발과(☏054-680-6341)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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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고시� � 제2025-195호

칠곡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실효)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칠곡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4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칠곡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실효)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칠  곡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

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것으로, 같은 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실효 

대상 군계획시설의 정비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

함으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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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삼 도시지역】

가. 교통시설

 1) 도 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계 5개 노선 1,499

기정 소로 1 19 10
국지

도로
663

어로리 752

(소로 2-82)

어로리 743-210

(소로 2-82)

일반

도로

칠고제25호

(05.11.21)

변경 소로 1 19 10
국지 

도로
683

어로리 752

(소로 2-82)

어로리 743-210

(대로1-2)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1 20 10
국지

도로
1,045

율리 798-22

(소로 1-13)

인평리 971-18

(소로 1-13)

일반

도로

칠고제25호

(05.11.21)

변경 소로 1 20 10
국지 

도로
180

율리 798-22

(소로 1-13)
율리 798-37

일반 

도로
-

폐지 소로 1 21 10
국지

도로
434 

율리 830-271

(소로 2-14)
율리 355-1

일반

도로

칠고제25호

(05.11.21)

폐지 소로 1 22 10
국지

도로
123

율리 830-241

(소로 1-21)

율리 830-162

(소로 2-86)

일반

도로

칠고제25호

(05.11.21)

폐지 소로 1 51 10
국지

도로
186

율리 830-258

(소로1-21)
율리 346-9

일반

도로

칠고제25호

(05.11.21)

기정 소로 2 82 8
국지

도로
753

어로리 56-2

(소로 1-19)

어로리 743-232

(소로 1-19)

일반

도로

칠고제25호

(05.11.21)

변경 소로 2 82 8
국지 

도로
239

어로리 

743-217

어로리 743-232

(소로 1-19)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83 8
국지

도로
319

율리 830-72

(소로 1-19)
보손리 823-115

일반

도로

칠고제25호

(05.11.21)

변경 소로 2 83 8
국지

도로
240

율리 830-72

(소로 1-19)
인평리 1008-16

일반

도로
-

폐지 소로 2 84 8
국지

도로
191

율리 767-60

(소로 1-13)

율리 776-5

(소로 1-20)

일반

도로

칠고제25호

(05.11.21)

기정 소로 2 85 8
국지

도로
175

인평리 971-24

(소로 1-13)

인평리 960-2

(소로 1-20)

일반

도로

칠고제25호

(05.11.21)

변경 소로 2 85 8
국지 

도로
157

인평리 971-24

(소로 1-13)
인평리 970-1

일반 

도로
-

폐지 소로 2 86 8
국지

도로
247

율리 830-149

(소로 1-21)

율리 830-212

(소로 1-22)

일반

도로

칠고제25호

(0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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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유서

3. 실효일자(효력발생일) : 2025년 11월 21일

� ※� 군계획시설�결정의�고시일부터� 20년이�되는� 날의�다음� 날

4. 실효사유 : 군계획시설사업 미 시행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1-19호선 소로1-19호선

∙ 노선 연장

 - L = 663 → 683m 

      (증 20m)

장기미집행시설 소로2-82호선 실효에 

따른 도로 연결을 위한 노선 연장

소로1-20호선 소로1-20호선

∙ 노선 축소

 - L = 1,045 → 180m   

       (감 865m)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따른 노선 축소

소로1-21호선 -
∙ 노선 폐지

 - B = 10m, L = 434m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따른 노선 폐지

소로1-22호선 -
∙ 노선 폐지

 - B = 10m, L = 123m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따른 노선 폐지

소로1-51호선 -
∙ 노선 폐지

 - B = 10m, L = 186m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따른 노선 폐지

소로2-82호선 소로2-82호선

∙ 노선 축소

 - L = 753 → 239m 

       (감 514m)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따른 노선 축소

소로2-83호선 소로2-83호선

∙ 노선 축소

 - L = 319 → 240m 

       (감 79m)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따른 노선 축소

소로2-84호선 -
∙ 노선 폐지

 - B = 8m, L = 191m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따른 노선 폐지

소로2-85호선 소로2-85호선

∙ 노선 축소

 - L = 175 → 157m 

       (감 18m)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따른 노선 축소

소로2-86호선 -
∙ 노선 폐지

 - B = 8m, L = 247m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따른 노선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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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등 : 게재 생략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함.

6. 관계도서는 칠곡군청 도시계획과(☎054-979-6815)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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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공고� � 제2025-2534호

안동 도시관리계획(도로, 하수도) 결정(변경)‘안’ 

입안에 따른 공람공고

  안동시 운흥동 261-5번지 일원 안동 도시관리계획(도로, 하수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람을 실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시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24일

안  동  시  장

1. 안동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사유

  ○ 중앙선 1942 안동역(구 안동역) 부지 활용사업 및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교통여건 개선, 원도심과의 연계 등 가로망의 연결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도로, 하수도) 결정(변경)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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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안)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3 29 6~12
국지

도로
163

운흥동

271-14

운흥동

261-5
일반도로 - -

노선

신설

신설 소로 3 340 6
국지

도로
189

운흥동

276-3

운흥동

259-22
일반도로 - -

노선

신설

신설 소로 3 341 4.5~5.5
국지

도로
118

운흥동

254-5

운흥동

261-1
일반도로 - -

노선

신설

신설 소로 3 342 6~8
국지

도로
327

운흥동

261-5

안흥동

364-18
일반도로 - -

노선

신설

■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 중로3-29

·노선신설

 - B = 6~12m

 - L = 163m

ㆍ중앙선 1942 안동역(구 안동역) 활용사업과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교통여건 

개선, 원도심과의 연계 등을 위해 동서간 

연결도로 신설

- 소로3-340

·노선신설

 - B = 6m

 - L = 189m

ㆍ중앙선 1942 안동역(구 안동역) 활용사업과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교통여건 

개선, 원도심과의 연계 등을 위해 동서간 

연결도로 신설

- 소로3-341

·노선신설

 - B = 4.5~5.5m

 - L = 118m

ㆍ국유지인 현황도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노선 신설

- 소로3-342

·노선신설

 - B = 6~8m

 - L = 327m

ㆍ중앙선 1942 안동역(구 안동역) 활용사업과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교통여건 

개선, 원도심과의 연계 등을 위해 동서간 

연결도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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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경기초시설

   1) 하수도 결정(변경)(안)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
공공하수도

(운흥빗물펌프장)

안흥동 

364-12 일원
2,553 감) 332 2,221

2014.1.9.

(안고제2014-1호)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
운흥빗물

펌프장

·운흥빗물펌프장 면적 변경

 - A=2,553㎡ → 2,221㎡

      감) 332㎡

ㆍ현황도로의 노선 신설에 따라 

하수도 구역계 축소

3. 공람장소, 기간 및 의견제출

가. 공람장소 : 안동시청 도시디자인과, 중구동 행정복지센터, 서구동 행정

복지센터

나.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국, 공휴일 제외)

다. 관계도서 :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라. 상기 안동 도시관리계획(도로, 하수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공람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

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와 그 사유

    - 주소, 성명, 전화번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4.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동시청 도시디자인과(☏054-840-54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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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 제2025-66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의 명칭 반변천(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안동시장(수자원정책과)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

점 용 위 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정상동 779번지외 1필지 일원

면적 : 68㎡, (일시) 1,688㎡

점 용 목 적

및

시 설 개 요

○ 점용목적 : 인도교 설치

○ 시설개요 : 인도교 설치 (목교 철거)

   - L=16.2m, B=4.2m  

점 용 기 간
2025년 11월 19일부터 2030년 11월 18일까지

(일시) 2025년 11월 19일부터 2026년 01월 1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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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 제2025-66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의 명칭 낙동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안동시장(수자원정책과)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

점 용 위 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정하동 635번지외 1필지 일원

면적 : 1,251㎡, (일시) 1,688㎡

점 용 목 적

및

시 설 개 요

○ 점용목적 : 수질정화 샛강 정비(물길산책로 조성)

○ 시설개요 : 물길산책로 조성 L=325m

  - 급수공 : 신설상수관로 L=43m, 신설취수관로 L=26m, 관정 1EA, 

사각맨홀 1EA, 가물막이 L=10m

  - 배수공 : 집수정 3EA, 배수관 L=31m

  - 시설공 : 물길산책로 L=325m, 물길시점부 1식(10300×5000×H480), 

물길종점부 1식(16000×5000×H680), 계단A~H 8개소, 징검

돌 3개소, 디딤돌 126EA, 돌스탠드 및 징검다리A 1식, 돌스

탠드 및 징검다리B 1식, 조경석헐기 및 쌓기(4단)L=2m, 계

단블럭 1개소, 등의자 8EA, 종합안내판, 이용 및 주의

안내판 5EA, 하천점용안내판, 로프경계 재설치 L=70m, 

화산석 재설치 A=131㎡

  - 포장공 : 콘크리트포장 A=518㎡, 화강석판석포장 A=39㎡, 녹지경

계석(직선) L=146m, 야자매트포장재포장 L=96m, 볼라

드재설치 2EA

  - 식재공 : 느티나무(이식) 등 4종 15주, 회양목 등 4종 1,553주, 무

늬비비추 등 4종 2,660본, 잔디(줄떼) A=7,359㎡

  - 부대공 : 공사설명판, E.G.I휀스, 윙카등

  - 전기공 : 후렉시블등, 볼라드등

점 용 기 간 2025년 11월 19일부터 2030년 11월 1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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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 제2025-670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의 명칭  낙동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안동시장(체육진흥과)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

점 용 위 치

및 면적

 위치 : (당초) 경상북도 안동시 옥동 1381-15번지 외 6필지 일원→ 

(변경) 경상북도 안동시 옥동 1381-15번지 외 8필지 일원

 면적 : (당초) 17,399㎡, 일시 514㎡ → (변경) 17,405㎡, 일시 49㎡

점 용 목 적

및

시 설 개 요

○ 점용목적 : 안동(옥동)파크골프장 조성

○ 변경사유 : 취수시설 추가 설치

○ 시설개요

  - 상수관 : PE(D50) L=596.8m, STS(D25) L=97.0m, 

  - 취수시설 : 상수관로(D80) L=27.0m, 스프링클러(D25) 16개소, 

관정(D1500, 5m) 1개소, 맨홀 1개소 등

  - 오수관 : PE(D200) L=4.0m, 맨홀1개소

  - 잔디식재 A=16,428.8㎡

  - 마운딩(H500) 18홀, 네트(H1,000) L=1,216.8m

  - 이동식화장실(10.0m×2.7m×3.3m) 1개소, 

  - 이동식사무실(9.0m×3.1m×4.0m) 1개소

  - 수로정비 : 자연석쌓기 H=1.0~1.5 L=116.0m(양안)

  - 관로부 포장 : ASP포장 A=24.8㎡, CON’C포장 A=65.5㎡

점 용 기 간
2022년 08월 01일부터 2027년 06월 30일까지

(일시) 2025년 11월 21일부터 2026년 02월 2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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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86호 경  상  북  도  보 2025. 11. 24(월)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 제2025-67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의 명칭 금호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김태호

주소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진성로 108

점 용 위 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용천리 651-4번지

면적 : 93㎡

점 용 목 적

및

시 설 개 요

○ 점용목적 : 창고 신축에 따른 진출입로 설치

○ 시설개요 : 

  - ① 콘크리트포장(T=20cm) A=65㎡

  - ② 다이크(H=0.2m) 설치 L=20.6m

  - ③ 복개 슬라브(B=1.1m) 설치 L=14m

  - ④ 우수집수정(600×600×1,050mm) 1개 설치

  - ⑤ PE이중벽관(D200mm) 매설 L=8.0m

  - ⑥ 줄떼 식재 A=22㎡

점 용 기 간 2025년 11월 21일부터 2030년 11월 2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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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86호 경  상  북  도  보 2025. 11. 24(월)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 제2025-672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의 명칭 낙동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기후에너지환경부(토양지하수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점 용 위 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독동리 783-1번지 외 9개소 일원

면적 : 16㎡

점 용 목 적

및

시 설 개 요

○ 점용목적 : 수질측정망 설치

○ 연장사유 : 허가기간 만료로 인한 기간연장

○ 시설개요 : 관정 1식(10개소)

점 용 기 간
당초 : 2021년 01월 15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변경 : 2026년 01월 0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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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86호 경  상  북  도  보 2025. 11. 24(월)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 제2025-67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의 명칭 위천(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엘지유플러스 대표이사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278 엘지헬로비젼 1층

점 용 위 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북도 의성군 구천면 내산리 692-9 외 15필지

면적 : 6.75㎡

점 용 목 적

및

시 설 개 요

○ 점용목적 : CCTV회선용 통신주 설치

○ 시설개요 : 통신주(IP 8m) 27본

점 용 기 간 2025년 11월 21일부터 2030년 11월 2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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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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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86호 경  상  북  도  보 2025. 11. 24(월)

구미소방서�공고�경북(구미)� � 제2025-1호

소방시설관리업 신규등록

  「소방시설 설치․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3항 규정에 의거 소방시설

관리업 신규 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등록 내용]

  ○ 상        호 : 주식회사 가람이엔지

  ○ 대   표   자 : 김 정 희

  ○ 영업소소재지 : 경북 구미시 인동북길 91, 211호(인의동, 이수빌딩)

  ○ 업        종 : 소방시설관리업

  ○ 등록번호(등록일): 제 경북(구미)-2025-0001호 (2025. 11. 20.)  끝.

2025.  11.  24.

구 미 소 방 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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